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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 국세청에서 “2018년도 세무 전망”을 발표하였는데 관련한 내용을 보

면,  

 

1. 2018년도 세수 목표 : Rp. 1,618.1조 

2018년을 맞이하여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세수 목표를 Rp1.618,1 조로 책정하였다. 

이 수치는 2017 년에 비해 1조 4,772억 루피아(9.9%)가 인상된 금액이다. 

세무 당국은 금년도 Rp. 1,618.1 조의 세수를 목표로 다섯 가지 추진 사항을 준비

하고 있다. 

 

2. 5가지 추진 방향 

 1) Kebijaka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 협정 (AEOI) 

 2) Sustainable compliance Lewat inovasi layanan pajak 

   세금 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3) Intergrasi Data dan Sistem informasi Perpajakan 

   데이터 통합 및 세금 정보 시스템 

 4) Insetif Pajak dan Revieu kebijakan Exemption Tax 

    인센티브 세금 및 면세 정책 검토 

 5) Peningkatan Sumber Daya manusia dan organisasi 

 인적 자원 및 조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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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국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 계좌의 인적 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에서는 취합된 정보를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53개국은 작년(2017년) 9월

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였고 금년(2018년) 9월부터는 인도네시

아를 포함한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

제 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금년부터 AEOI 가 시행되기 때문에 2017년 재무부장관령 (PMK-39 

/ PMK.03 / 2017) 을 공표하여 세무목적 및 AEOI 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금융 정

보를 빠른 시간에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2) 세금 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납세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세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KPP Mikro(KP2KP) 미크로세무서를 Banjar, Wonosobo, Jombang, 

Lumajang, Takalar 등 5군데 시범시행중인데 2018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KPP Mikro 세무서는 KPP Pratama 세무서의 기능에서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을 추

가하여 납세자를 위한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Mobil Tax 

Unit(MTU) 신설 계획 및 Outbond Call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3) 데이터 통합 및 세금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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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은 전자 신고, 전자 양식, 전자 송장을 통해 납세자들 사이에서 데이터 

및 시스템 통합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 년에도 시스템 구축은 계속될 예정이

다.  

재무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No. 228 / PMK 03 /2017이 발효되었는

데 모든 관공서에서는 과세와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는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지금부터는 납세와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과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재무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No. 09 / PMK 03 /2018 이 

발효되었는데 불필요했던 세무신고는 삭제하고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자신고(E-Filing)를 의무한 규정으로 2018년 1월 26일부터 매월 신고하는 법인세 

중간예납(PPh25)는 신고가 필요가 없고(10조 4항) 납부금액이 있으면 납부만 하

는 것으로 신고의무는 없고(10조3항), 매월 신고하여야 하는 갑근세(PPh21)의 경

우 0(Nihil)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10조 2항) 0(Nihil)이라도 12

월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0조 2a항) 

또한 2018년 4월 1일부터는 갑근세(PPh21)과 부가세(PPN)은 반드시 전자신고(e 

filing)로 하여야 한다. (8조 6항 및 7항) 

 

4) 인센티브 세금 및 면세 정책 검토 

정부는 Tax Holiday 및 Tax Allowance 형태로 세금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 할 것이

지만 세수증대와 납세장의 편익을 위해 인세티브 세금제도와 면세 정책은 검토할 

예정이다. 

11



상기와 같이 2018년 초 발표이후 세금 면제 혜택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4일 재

무부장관령 3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35 / PMK.010 /2018)를 발표하

였다. 상기 법안은 5,000억 루피아 이상을 출자한 선도기업에 한해서 적용이 되

는데, 최근 Mini Tax Holiday 로 1,000억 루피아에서 5,000억 루피아 이하 출자 기

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5) 인적 자원 및 조직 확대 

향상된 정보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둘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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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조기 환급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재무부장관령 no.39 / PMK.03 /2018).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국세 조기 환급에 관한 신 규정을 2018년 4월 12일 공포하였다. 

(재무부장관령 no.39 / PMK.03 /2018). 이번 시행령은 새로운 규정은 아니고 기존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 17 C조의 특정 납세자(WP Kriteria Tertentu), 제 17 D 조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 및 부가세법 제 9조 4c 항의 낮은 위험률

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에는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신청 후 1개월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무부장

관령 PMK No.71, PMK No. 74, PMK 198 등에 자격 조건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

을 통합한 시행령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동일하게 자진 신고제이지만 한국의 경우 초과납부가 있는 경우 환

급을 우선하고 이후에 세무당국이 필요로 한다면 감사를 하는 경우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초과납부가 있는 경우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세무당국에서 환급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

문에 세무 조사 후 환급 진행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상기 재무부장관령과 같이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선환급을 해 주는 것이 본 법

령의 취지이다. 

아래 도표 환급절차도에서 조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조기환급제도는 이번 

chart에서 언급하고 일반환급 즉 세무조사 후 환급은 다음 chart인 세무 절차에 대한 규

정에 설명되어 있다. 

14



 

 

조기 환급과 관련하여 우선 아래 시행령 발췌문을 참조하여 조기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우선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납세자(WP Kriteria Tertentu) 및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 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

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 는 승인 절차 없이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3장 특정 납세자 (Wajib Pajak Kriteria Tertentu) 

 

제 3조   

(2)항 특정 납세자는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b. 납기연장이나 분납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체납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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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인회계사 또는 정부감사기구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3 년간 연속하여 적정의견을 

받았을 것 

d. 최근 5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조세 범칙사실이 없을 것 

(3)항 (2) a 항에서 언급한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최근 3년간의 연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 

b. 최근 과세연도의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 세금신고서를 제출 

c. 월 세금신고서 제출 지연이 있는 경우 각 세목에 있어 3 개 기간 미만이여야 하고 

연속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다음 기간에 월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서는 안된다. 

 

제 4조  

(1)항 납세자는 1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항 국세청장은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다음을 발급한다 

a. 기준 충족 시 특정 납세자 지정 결정서 

b. 기준 미충족 시 신청 거부 통보서 

(3)항 지정 결정서 또는 거부 통보서는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다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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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특정 납세자로의 지정 결정은 지정된 날부터 지정 철회되는 때까지 유효하다 

(2)항 다음의 경우 지정 결정이 철회된다 

a. 연 세금신고서 제출 지연 

b. 한 세목의 월 세금신고서를 2기간 연속하여 제출 지연 

c. 한 세목의 월 세금신고서를 1역년 중 3기간 제출 지연 

d.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의 진행 

 

제 6조 

(1)항 특정 납세자는 세금신고서에 조기 환급 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조기 환급을 

신청한다 

(2)항 위 신청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은 먼저 다음의 형식요건 검증을 실시한다 

a. 특정 납세자 지정이 계속 유효함 

b. 현재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음 

c. 한 세목의 월 세금신고서를 2기간 연속하여 제출 지연하지 않음 

d. 한 세목의 월 세금신고서를 1역년 중 3기간 제출 지연하지 않음 

e. 연 세금신고서를 제출 지연하지 않음 

(3)항 특정 납세자가 위 형식요건을 만족한 경우 국세청장은 다음의 후속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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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금 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b. 공제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신청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c.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e.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제 7조.  

(1)항 국세청장은 형식요건 검증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후속 검증 결과 세금 초과 

납부액이 있는 경우 조기 환급 결정서를 발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2)항 위 조기 환급 결정서 또는 통보는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a. 소득세는 3개월 이내 

b. 부가가치세는 1개월 이내 발급된다 

(3)항 조기 환급 결정서의 환급액과 조기 환급 신청시의 환급신청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별도로 다시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세금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상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선환급 규정을 언급하였는데 아래 도표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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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4장.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  

 

제 9조  

(1)항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액에 대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항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란 

1. 사업활동 또는 자유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으로써 연 소득세신고 시 환급을 

신청한 경우 

2. 사업활동 또는 자유직업활동을 하는 개인으로써 연 소득세신고 시 1 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3. 법인으로써 연 소득세신고 시 10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써 월 부가가치세신고 시 10 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제 10조 

(1)항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WP Persyaratan Tertentu)는 세금신고서에 조기 

환급 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조기 환급을 신청한다 

(2)항 (1)항의 신청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은 다음을 검증한다 

a. 세금 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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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제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신청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c.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또는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제 11조   

 (1)항 국세청장은 위 검증 결과 세금 초과 납부액이 있는 경우 조기 환급 결정서를 

발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2)항 위 조기 환급 결정서 또는 통보는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a. 개인의 소득세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15 영업일 이내 

b. 법인의 소득세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c.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다 

(3)항 조기 환급 결정서의 환급액과 조기 환급 신청시의 환급신청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별도로 다시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세금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관련 규정을 설명하였는데 요약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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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 과세자(Pengusaha Kena pajak Berisiko 

Rendah) 

 

제 13조 

(1)항 특정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로 지정된 

일반과세자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초과 납부액에 대한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는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a. 주식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bursa efek di Indonesia )에서 거래될 것 

   b. 주식 대부분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소유될 것 

   c.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세 주요 파트너(Mitra Utama Kepabeanan )로 지정된 

일반과세자 

   d. 재무부령이 정하는 Operator Ekonomi Bersertifikat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지정된 일반과세자 

   e. 위 a.~d.에 규정된 일반과세자 이외의 생산 제조업자로써 생산활동을 위한 장소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12개월 동안 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을 것 

   f.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써 부가가치세신고시 10 억 루피아 이하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3) 항 (1)항의 특정 사업활동이란 다음을 말하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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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과세대상 유형(Berwujud)의 재화 수출 

   b.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자에게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 

   c.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d. 과세대상 무형의 재화 수출 

   e. 과세대상 용역 수출 

 

(4)항 (1)항의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 대상자는에서 언급 된 (2)항 a에서 e까지 부가세 목적을 위한 과세 대상자이다.. 

b.지난 12개월간 부가세 신고가 적시한 과세대상자.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가 없어야 함) 

c.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과세 대상자 

d.최근 5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조세 범칙사실이 없는 과세대상자 

 

제 14조  

 

(1)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로 지정되기 위해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항 국세청장은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다음을 발급한다 

a. 기준 충족 시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 지정 결정서 

b. 기준 미충족 시 거부 통보서 

(5)항 지정 결정서 또는 거부 통보서는 접수된 때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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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13조 (2).f항의 특정 납세자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과세자는 13조 4 c항, d항 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로 취급되며,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 지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지정 

결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 15조 

(1)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로의 지정 결정은 지정된 날부터 지정 

철회되는 때까지 유효하다 

(2)항 다음의 경우 지정 결정이 철회된다 

  a.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의 진행 

  b.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조세 범칙사실이 있는 경우 

  c.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16조 

(2)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월 세금신고서에 조기 환급 

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조기 환급을 신청한다 

(3)항 위 신청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은 먼저 다음의 형식요건 검증을 실시한다 

  a. 13 조 2 f 항을 제외하고는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 지정이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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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현재 조세 범칙 예비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c. 최근 5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한다. 

(5)항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가 위 형식요건을 만족한 경우 국세청장은 

다음의 후속 검증을 실시한다 

  a. 13조 3항의 특정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b. 세금 계산과 기재의 정확성 

  c. 공제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월 신고서에 기 

보고되어 있는지 

  d. 자가징수 매입세액이 적정히 납부되었는지 

 

제 17조 

조기 환급 결정서 발급 

(1) 국세청장은 형식요건 검증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후속 검증 결과 세금 초과 

납부액이 있는 경우 조기 환급 결정서를 발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2) 위 조기 환급 결정서 또는 통보는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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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 환급 결정서의 환급액과 조기 환급 신청시의 환급신청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별도로 다시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월 부가가치세 세금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와 관련한 규정을 언급하였는데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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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특별 조항 

제 19조 

(1)항 특정 납세자 또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가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에 관한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2)항 특정 납세자,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가 초과 납부 상태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조기 환급 또는 

일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7 조 제 1 항에 따라 

처리된다(세무조사 실시 후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과다납부 결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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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특정 납세자,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가 초과 납부 상태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 17B 에 따른 일반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7B 에 따라 

처리된다(환급 신청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후 신청서 제출시부터 12 개월 내 

세액결정서 발급) 

(4)항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한 검증 결과 조기 환급 결정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7B에 따라 처리된다 

 

제 21조 

 국세청장은 기 조기 환급을 받은 특정 납세자, 특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7장 경과규정 

제 23조  

(1)항 동 재무부장관령 시행 전에 아직 특정 납세자로 지정되지 않은 납세자는 동 

재무부장관령이 시행된 때부터 3 개월 이내 특정 납세자 지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1개월 이내 특정 기준 납세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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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동 재무부령 시행시 기존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와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동 재무부령이 시행된 때부터 1 개월 

이내 재지정을 통보한다 

(3)항 동 재무부령 시행시 아직 종결되지 않은 특정 납세자,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 낮은 위험률의 과세 대상 일반과세자의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들에 따르며, 종전 규정들에 근거한 집행 결정은 동 재무부령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8장 종결 

제 25조 

동 재무부령은 공포일에 발효한다. 

 

 

공포일 2018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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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  

(국세청장령 7호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

07/PJ/2017) 및 국세청내규(SE-10/PJ/2017)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에게 소환장(Surat Panggilan)을 

발급하여 이런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관할세무서로 출두하라는 소환(Panggilan) 통보를 

받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어서 회사가 어떤 잘못을 하여 이러한 통지서를 받는

지 의아해 하는 질문을 받곤 한다. 또한 일자에 맞추어 세무서에 방문하면 비디오 촬영

이나 오디어로 녹음을 한다고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는 2017년 4월 21일 

발표한 국세청장령 7호/PJ/2017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07/PJ/2017) 

에 근거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국세청장령 PER-07/PJ/2017 과 국세청 내규 (SE-10/PJ/2017) 의 취지는 보다 더 명확하

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세무조사 절차를 

보면 

 

 

 

 

 

 

 

 

 

 

세무조사 절차도 

 

 

 

 

 

 

 

 

 

 

 

 

 

 

 

 

 

 

 

 

 

 

SP 2 

SPPL / S-Pang 

세무조사 개시회의 

Not Field Audit Field Audit 

세무조사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세무조사 진행 

봉인 (Segel) 

직권 결정 

조세범죄에 대한 예비조사로 확대 

참석 불참 

비협조 
협조 

협조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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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도 

 

 

 

 

 

 

 

 

 

 

 

 

 

 

 

 

 

 

 

 

 

 

SP 2 

SPPL / S-Pang 

세무조사 개시회의 

Not Field Audit Field Audit 

세무조사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세무조사 진행 

봉인 (Segel) 

직권 결정 

조세범죄에 대한 예비조사로 확대 

참석 불참 

비협조 
협조 

협조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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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2 는 Surat Perintah Pemeriksaan 으로 세무조사 지시서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팀에 

이런 이런 납세의무자에 세무조사를 하라는 통지서이며, 조사팀장은 SP2를 근거로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SPPL 과 S-Pang을 전달한다 

SPPL 은 Surat Pemberitahuan Pemerksaan lapangan 으로 세무조사 개시통지서라 하겠다. 

S-Pang은 Surat Panggilan 으로 납세의무자 소환장이라 하겠다. 

 

제 2조 2항 

세무조사 개시회의에 대해서는 일정, 장소 및 요청자료 목록을 적시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 3조 1항 

상기 2조에 언급 된 소환장에서 세무조사 개시회의는 반드시 아래 해당자가 참석해야 

한다. 

a. 법인(Badan)은 국세기본법 UU No.6 1983 제32조 1항에 언급된 것으로 회사는 경

영진,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파산관재인, 회사가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청산 관재인 

b. 개인(OP)는 개인납세의무자 

c. 상속(Warisan)은 분리되지 않는 상속의 경우 상속인중 1명, 유언장의 집행인 

d. 미성년자(Anak)는 후견인 이다.  

 

3조 2항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장치에 의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4조 1항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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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 개시 회의 과정에서 소환장에 명시된 모든 요청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신분증 제시 

  - 비즈니스 프로세스 

  - 장부 및 문서화된 기록 

  - 주요 고객과 공급처에 대한 정보 

  - 특별한 거래 

  - 세무조사관이 발견한 자료와 세무신고서상의 자료 불일치에 대한 확인 

 

 

 

 

 

 

 

 

 

 

 

 

 

 

 

 

세무조사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세무조사 진행 

임시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 

Surat Pemberitahuan Hasil Pemeriksaan (SPHP) 

세 

최종 결과에 대한 토론 

세 

Laporan Hasil Pemeriksaan 

세 

SKPLB, SKPN, SKPKB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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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절차에 의해서 세무조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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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정부령 23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23 Tahun 2018)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개정안이 2018년 6월 8일 정부령 23호 발표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정부령 46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에 대한 개정안으로 이전에는 직전 년도 매출액이 48

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1%의 세금만 납부함으로써 Final Tax 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세율이 종전 1%에서 0.5% 로 인하되었고 적용 기간에 대한 

혜택이 추가되었다. 

 

제 2조 

 (1)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의 납세자가 수취 또는 획득하는 사업소득에 대

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 위 (1)의 최종 분리과세 세율은 0.5% 이다. 

 (3) 위 (1)의 사업소득에 다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개인납세자가 자유직업 서비스로부터 수취 또는 획득하는 소득 

  b. 국외에서 수취 또는 획득된 소득으로 국외에서 과세되거나 납부된 경우 

  c. 다른 조세 법령에 따라 이미 최종 분리과세된 소득 

  d.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4) 위 (3)의 자유직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Arsitek), 의사, 컨설턴트, 공증인(notaris), 부동산중개사(PPAT), 

감정평가사(Penilai), 보험계리사(Aktuaris) 등 전문직 사업자    b. 연주가, 사회자, 가수, 

코미디언,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광고 배우, 연출가, 영화 감독, 사진 모델, 모델,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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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c. 체육인 

  d. 고문, 교사, 코치, 강사 

  e. 작사 작곡가, 연구사, 통역사 

  f. 광고 에이전트 

  g. 프로젝트 감독 관리자 

  h. 브로커 

  I. 물품 행상 (petugas penjaja barang dagangan) 

  j. 보험 에이전트 

  k. 다단계 마케팅 (distributor perusahaan pemasaran berjenjang) 또는 직접 판매 및 기

타 유사한 활동  

 

제 3조   

 (1) 상기 2.(1)의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납세자란 

  a. 개인납세자 

  b. 법인납세자(조합, 파트너십, 주식회사 등)  

  1 과세기간에 48억 루피아 이하의 소득을 수취 또는 획득한 납세자를 말한다. 

 (2) 다음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7조 (1).a, 제17조 (2a), 또는 제31E의 세율 적용을 선택한 경

우 

  b. 전문성을 가진 개인납세자 몇몇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형태의 법인납세자가 상기 

2.(4)의 자유직업 서비스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c. 법인납세자가 다음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1. 소득세법 제31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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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세소득 계산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94 

Tahun 2010 및 그 개정 대체 규정 

    d. 고정사업장인 납세자 

 (3) 위 (2).a의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위 (3)의 납세자는 이후 과세연도에 동 정부령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5) 위 (3)의 통보서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  

 (1) 상기 3.(1)의 일정 매출액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으로

부터의 발생한 매출액 총액에 의해 결정되고 지점 매출액을 포함함 

 (2) 개인납세자가 부부관계이면  

a. 서면으로써 재산과 소득을 구분 

b. 부인이 독자적으로 세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8조 2항 b와 c 로 남편과 부인의 매출액을 합하여야 한다. 

 

제 5 조  

 (1) 상기 2.(1)의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개인납세자 최장 7년 

  b. 법인납세자(조합, 파트너십 등) 최장 4년 

  c. 법인납세자(주식회사) 최장 3년 

 (2) 위 (1)의 적용 기간은 

  a. 동 정부령 시행 이후 등록한 납세자는 납세자 등록 과세연도부터 

  b. 동 정부령 시행 이전 등록한 납세자는 동 정부령이 시행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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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1) 매 월의 사업소득 매출액이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된다. 

 (2)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은 사업으로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대가 및 현금 등의 가

액을 말하며 매출할인, 현금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할인을 차감하기 전 금액 

 (3) 납부할 세액은 0.5%에 위 (1)의 과세표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 7 조  

 (1) 요건을 충족했던 납세자가 진행 중인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위 납세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수취 또는 획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1)a, 제17조 (2a), 또는 제31E조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 8 조 

 (1) 상기 6.(3)의 납부할 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a. 납세자 자진납부 

  b.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2) 위 (1).a의 자진납부는 매월 이루어져야 한다. 

 (3) 위 (1).b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와의 매 거래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위 자진납부 및 원천징수 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1) 납세자가 상기 8.(1).b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와 거래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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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세청장은 위 (1)에 근거하여 해당 납세자가 동 정부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증명서

를 발행한다. 

 (3) 위 (1), (2)의 신청서 제출과 증명서 발급 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 

 (1) 2018 과세연도 초부터 동 정부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종전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에 따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동 정부령에 의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1. 과세연도 초부터 동 정부령 시행 전까지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소득

에 대해서는 매월 매출액에 1%의 세율을 적용 

  2. 동 정부령 시행 시부터 2018 과세연도 말까지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매출액에 0.5%의 세율을 적용 

  3. 2019 과세연도 시작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 제17조 (1)a, 제17조 (2a), 또는 제31E조의 세율을 적용 

 

제 11 조 

종전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은 동 정부령 시행과 함께 폐지

한다. 

 

제 12 조 

동 정부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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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의무화 및 신고 간편화 

재무부 장관령 9호(Peraturan Menteri Keuangan No.09/PMK.03/018) 

 

 

2018년 1월 23일 재무부장관령 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09/ PMK.03 /2018) 

발효되었다. 

 

PPh25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관련하여 변경전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후 납

부한 영수증으로 신고를 하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Nihil (0) 으로 신고를 하여야 

했었는데 2018년 1월 26일부터는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PPh21(갑근세)의 경

우에도 0(nihil) 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12월 신고분에 한해서만 신고하는 것으

로 변경되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PPh21 과 PPN의 경우 전자신고(E-Filing)가 의무화 되었다. 

E-Filing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FIN (Electronic Filing Identific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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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여야 하며, 2017년 12월 29일 발효된 국세청장령 32호 (Per 32 /PJ /2017) 4조 3

항에 개인납세자 EFIN 등록과 4조 4항 법인납세자의 EFIN 등록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E-FIN 등록 (개인 납세자) Per 32/PJ/2017 Pasal 4 Ayat 3 

 

1. Permohonan diajukan langsung ke Kantor Pajak tidak boleh diwakilkan 

2. Mengisi Formulir E-FIN 

3. Menunjukan Asli & Fotocopy Identitas 

   a. KTP (WNI) 

   b. KITAS/KITAP & Passport (WNA) 

   c. NPWP/SKT 

4. Memberitahu alamat email aktif. 

 

E-FIN 등록 (법인)  PER 32/ PJ / 2017 Pasal 4 ayat 4 

 

1. Permohonan diajukan oleh Pengurus Perusahaan 

2. Mengisi Formulir E-FIN 

3. Menunjukan Asli & Fotocopy : 

   a. KTP (WNI) 

   b. KITAS/KITAP & Passport (WNA) 

   c. NPWP/SKT Pengurus 

   d. NPWP/SKT Perusahaan 

4. Memberitahu alamat email ak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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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rat Penunjukan Pengurus untuk mewakili Perusahaan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거친 후 EFIN을 

발급받고 본인이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위임이 되었으나 국세청장령 발효이후에는 위임이 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의 신

분증을 지참하여 본인확인 후 EFIN을 발급 받을 수 있다. 

 

 

 

 

 

 

 

 

 

 

 

 

 

 

 

 

 

44



Tax Holiday 재무부장관령 35호  

 

2018년 4월 4일 세금 면제 혜택을 담은 Tax Holiday 가 재무부장관령 3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35 / PMK.010 /2018)로 공포되었다.  

 

면세 기간(Tax Holiday)과 혜택은 ? 

 

(2조 2항) 법인세 100% 면제 

(2조 3항) 

  a. 5,000억 ~ 1조 루피아 출자시    5년간 법인세 면제 

  b. 1조 ~ 5조 루피아 출자시        7년간 법인세 면제 

  c. 5조 ~ 15조 루피아 출자시       10년간 법인세 면제 

  d. 15조 ~ 30조 루피아 출자시     15년간 법인세 면제 

  e. 30조 루피아 이상 출자시         20년간 법인세 면제 

(2조 4항) 상기 면제기간 완료 후 추가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해당 조건은? 

 

(3조 1항) 

  a. 선도 산업(Industri Pionir) 

  b. 신규 투자(penanaman modal baru) 

  c. 최소 5,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 계획 

  d.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장관령에 언급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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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재무부장관이 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f. 인도네시아의 법인체 

 

그러면 3조 1항에 언급한 선도산업이란? 

 

(3조 2항) 

  a. 상류 기초 금속산업 (Industri logam dasar hulu) (비철 및 강철) 

  b. 석유 및 가스의 정제 / 정유 산업 

  c.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하는 석유 화학 산업 

  d. 무기(anorganik)의 기초 화학 산업 (Industri kimia dasar anorganik) 

  e. 농업, 농장 또는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organic) 기초 화학 산업 

  f. 제약 원료 산업 (industry bahan baku farmasi) 

  g. 컴퓨터 제조산업과 통합된 반도체 제조 산업 , 컴퓨터 주요 부품 제조 산업  

     (웨이퍼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LCD)용 백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h. 스마트폰 제조업과 관련한 통신 장비의 핵심 품부 제조 산업  

  i. 보건장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방사선, 전기치료, 또는 전기요법  

     장비 제조 산업 

  j. 전기 모터, 내연 모터와 같은 산업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계 

     제조산업 

  k. 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과 같은 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 

     4륜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 제조산업 

l. 로봇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생산기계 제조산업 

  m. 선박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선박 제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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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엔진, 프로펠러, 로우터, 구조적 부품과 같은 항공기 주요 부품 제조산업 

     으로 항공기 제조산업 

  o. 엔진, 트랜스미션 등과 같은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차 제조 

     산업 

  p. 전력 발전소 기계 산업으로 폐기물 발전소 기계 산업을 포함 

  q. 경제 인프라스트럭쳐 

 

신청절차는? 

 

(4조 1항)  납세의무자는 신규 투자에 대한 상업 생산 시점 이전에 투자조정청장에게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a. 투자 등록 신청과 함께 또는 

  b. 투자 등록 허가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4조 2항)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지는 투자조정청이 결정한다 

(4조 3항)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 제안서에 다음을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a. 납세의무자 신청서 사본 

  b. 신규 투자 등록 및 투자 계획 상 고정 자본 세부사항 사본 

  c.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 

(4조 4항)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그 

사유를 달아 납세의무자에게 신청서를 반환한다 

 

처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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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1항) 납세의무자가 위 3조 2항에 열거되지 않은 산업에 대해 법인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위 3조 1항. B.~f.를 충족하였고 동 산업이 선도산업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간 토의를 한다 

 (5조 2항) 동 산업이 선도산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토의는 투자조정청이 주재하며 

최소한 재무부와 관련 부처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5조 3항) 관련 부처 토의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산업 범위가 선도산업으로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된 경우 투자조정청장은 재무부에 이를 제안할 수 있다 

 

결정절차는? 

 

(6조 1항) 법인 소득세 감면 승인은 4조3항 및 5조3항에 따른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을 고

려하여 재무부가 결정한다 

 (6조 2항) 상기 재무부의 결정은 투자조정청장의 제안이 완벽하고 정확한 상태로 접수

된 때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이루어진다 

 

현장 조사에 대해서 ? 

 

(7조 1항)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업 생산 시점의 과세연도부터 부여된다 

 (7조 2항) 상업 생산 시점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정한다 

 (7조 3항) 현장 조사는 국세청이 투자조정청으로부터 서면 통지(납세의무자의 상업 생산 

시점 결정 요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실시된다 

 (7조 4항) 현장 조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상업 생산 시작일 

  b. 상업 생산 시작시 신규 투자 실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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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투자 실현 간의 부합성 

 

감면 취소 

 

(9조 1항) 다음의 경우 감면 결정이 취소된다 

a. 상업 생산 시점에 투자 실현액이 5천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 

b.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실재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c. 중고 자본재를 수입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 자본재가 전체로써 재배치 되는 경

우로써 다른 국가로부터의 하나의 신규 투자 패키지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가 정부로부터 국가 전략 계획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경우는 

제외 

d.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중 주요 사업활동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수

행하는 경우 

e.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단 효율성 증진 목적이며 신규 

투자 실현 총액이 신규 투자 계획보다 작아지지 않는 경우 제외 

f. 신규 투자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고 의무는 ? 

 

(10조 1항) 재무부로부터 법인 소득세 감면 결정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장에게 매

해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재무부로부터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상업 생산 시점까지 투자 실현 보고서 

  b. 상업 생산 시점의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 종료시까지 생산 실현 보고서 

 (10조 2항) 상기 보고서는 해당 과세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제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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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적용 기간 

 

(14조) 동 재무부 장관령이 시행되는 때로부터 5년간 투자조정청장은 재무부에 대해 4.(3) 

및 5.(3)의 제안을 할 수 있다 

 

경과 조치 

 

(16조 1항) 종전 규정에 의해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감

면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조 3항) 2015년 8월 16일부터 동 재무부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규정

에 의해 투자조정청장이 재무부에 제출한 제안으로써 아직 재무부의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는 동 재무부령에 따른다 

 

법안 발효일 

 

(18조) 2018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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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Final 재무부장관령 165호   

 

2017년 11월 20일 재무부장관령 No. 165/PMK.03/2017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2017년 3월 31일로 종료된 조세사면(Tax Amnesty)에 대한 벌금 감면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이라 하겠다. 

 

조세사면제도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 11호 (UU No.11 / 2016) 로 2016년 7월 18일 발

효되어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로서는 완료된 법안이다. 

 

2017년 11월 20일 발효된 재무부장관령 No. 165/PMK/03/2017 은 Perubahan kedua atas 

No.118/PMK.03/2016 tentang UU No.11 Tahun 2016 Tentang Pengampuan Pajak 으로 되

어 있어 Tax Amnesty 수정안 또는 개정안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발표된 장관령은 Tax 

Amnesty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Tax Amnesty 신고 당시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

고된 재산에 대해 서는 200%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 장관령은 자진해서 

누락된 재산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골자이고, 조세사면을 받지 않

은 납세자도 누락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지연 이자(매월 2%, 최대 48%)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Tax Amnesty 신고 당시에 Tax Amnesty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납

세자로 재산은 지난번 Tax Amnesty 와 동일하게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또한 지난번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재산 가액 산정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예금등)은 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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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은 공시지가(NJOP) 

차량은 NJKB 

금,은의 경우에는 PT. Aneka Tambang Tbk 에서 고시한 금액 

주식의 경우에는 PT. Bursa Efek Indonesia 에서 고시한 금액 

국채, 회사채등의 경우 PT. Penilai Harga efek Indonesia  에서 최근 과세년도 기준으로 산

정하거나 고시된 금액 

재산 가액 산정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 또는 납세의무자가 

재산가액평가를 요청하여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지난 법령에는 재산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상기와 같

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또한 재무부장관령과 동일한 날짜에 국세청장령 Nomor 23/PJ/2017 로 신고 방법 및 절

차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구비서류로 납세의무자 신분증, 재산 상세목록표(서식), 부채 상세목록표(서식), 소득세법

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계산, 관계 기관의 재산 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신

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계산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금액에서 세율 법인 25%, 개인 30%, 특정

납세의무자의 경우 12.5%를 곱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평가 결과서 발급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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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제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7/PMK.03/2017 

 

2017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령으로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제도 

(CFC rule)이 발효되었다. 

해외 자회사의 세전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후 실제 배당이 이루

어지면 상기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는 제도이다. 

 

제 2조 1항에 대상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간주배당에 해당되는 국내납세자(인니납세자)는 아래의 경우로 

a) 인니 납세자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외국법인의 최소한 지분의 50% 이

상을 직접 소유 

b) 인니 납세자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외국법인의 최소한 지분의 50% 이

상을 공동 소유 하거나 직접 지배하는 경우 

 

제 4조1항, 2항, 9항의 내용을 보면  

직접지배의 해외비상장회사(BULN)의 간주배당 계산은 간주배당에 지분율만큼을 곱하여 

계산하며, 간주배당의 기초되는 이익(과세표준)은 BULN의 당기순이익(EAT)을 의미한다. 

BULN 의 당기순이익이란 그 국가/관할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회계기준에 기초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맞는 사업적 수입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 사업 이익을 형성하

는 세후이익을 의미하겠다. 

BULN 이란 주식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장사가 아닌 해외 법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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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회계 감사 보고서상 당기 순이익을 기초로 계산되며, 손실법인/이

익법인간 상계는 안되며 간주배당후 5년간 실제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간주배당액 

한도) 

 

7조 5항 

2 개국/관할권 이상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간주배당 과 실제배당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각각의 국가/관할권으로 구분하여 (2)항과 (4)항에 의미하는 것과 같이 계산하여 세액공

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per country limitation) 

 

(2)항 : 실제배당이 간주배당 미만인 경우의 계산에 대한 내용 

(4)항 : 실제배당이 간주배당 초과인 경우의 계산에 대한 내용 

 

■ 예제 

A사 2017년 TAX YEAR 법인세 신고시 2016년 해외 자회사들의 회계 감사보고서에 기초

하여 

간주배당 계산을 해야 함     

2016년 각 국가별/관할권별의 당사 직접지배 해외 자회사(B, C, D)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

이 계산됨 

단위 : USD 

구분 자회사 B 자회사 C 자회사 D 

보유지분(%) 99.99% 100% 80% 

세전손실(이익) 10,000,000  6,000,000                (30,000,000) 

법인세                      -               (1,200,000)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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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손실(이익)           10,000,000              4,208,403                (24,000,000) 

Deemed 

Dividend 
                     -                        -              (19,200,000) 

(  ) : 이익 또는 + 의미 

 

자회사 C 간주 배당 법인세 효과 : 19.2백만불 X 25% = 4.8백만불  

(2018년 4월 법인세 신고시 4.8백만불 법인세 추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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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Perppu No. 1/ 2017) 
 

 

2017년 5월 16일 조세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 공포되었다.  

대통령 긴급명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이란 대통령이 긴급사

안에 대해 발의한 정부 입법으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

생되지만, 다만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귝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

된다. 

 

동 긴급명령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에서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세행정 목적,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 이행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금융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긴급 명령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세무조사, 범칙조사의 목적으로 특정 금융정보에 한

해 재부부 장관이 금감원장(OJK)에 요청을 하여야 했고 평균 240일 이상 소요되어 국세

청에서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특히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세청장이 납세의무자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었

고, 금융당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의 장과 그 소속직원이 금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확인 실사를 적정

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국세청이 요청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1년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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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그 금융회사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보고 절차와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보고 하거나, 요구 받은 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OECD 의 공통보고기준(CRS)에서 정의하는 단체로 지칭된다. 

 

 금융정보란 최소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금융계좌 소유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 

- 계좌번호 및 계좌 잔액 

- 계좌와 관련된 소득 

- 금융회사의 기본 정보 

 

이로써 국세청은 상기 금융 정보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와 근거들을 금융기관에 요구 

할 수 있게 되어 모든 금융 정보는 조세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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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PPh22) 인상 

재무부 장관령 110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 / PMK. 010 /2018 

 

지난 9월 6일 재무부장관령 110호로 1,147개 품목에 대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PPh22)를 인상하였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BM), 수입부가세(PPN) 및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

인세(PPh22)를 납부하여야 통관할 수가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가 종전 2.5% 또는 7.5% 에서 대부분 품목에 7.5% 

또는 10% 인상된 건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는 비용이 아니고 선납법인세로 처

리 후 향후 년말 결산 후 그만큼 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면 환급이 되지만, 환급시에는 법

인세 세무 조사등의 부담이 있다.  최근 재무부장관령 39호 (No.39 / PMK 03. /2018) 가 

시행되어 요건만 갖추면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이와 별도로 SKB PPh 22 (Surat 

Keterangan Bebas PPh Pasal 22) 제도가 있다. 

 

이는 면세제도로 신설회사, 년매출 48억 이하, 또는 선납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법인세가 

환급이 발생 예상되는 등 예상추정손익계산서, 예상 수입물품내역등을 구비하여 신청하

여 SKB PPh22 를 발급 받으면 수입시 PPh22 는 발생되지 않는다.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6년판에 면제 및 감면 제도를 참조하여 SKB(Surat 

Keterangan Bebas) 제도를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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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부가세 과세등록증은 납세등록증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는데, 매입부가세는 부

가세 과세등록증 발급 이후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설 기업의 경우 상당한 주

의를 요한다.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년판과 2016년판에 부가세 과세등

록증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였지만,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되던 세금계산서가 현재

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변경되고 신청 절차등 구비서류도 변경되어 부가세 과

세등록 절차, 부가세과세등록 활성화 절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 절

차로 구분하여 구비서류등 언급을 하였다. 

 

 

부가세 과세등록증 신청 및 절차 

 

1. 신청시 구비서류 : 

- Formulir Penetapan PKP yang distempel  

- Copy AKTE  

- Copy TDP harus sama dengan kegiatan usaha yang sedang berjalan 

- Copy SIUP hanya berlaku jika kegiatan usaha dibidang Perdagangan 

-  Copy TDP harus sama dengan kegiatan usaha yang sedang berjalan dan 

IUJK hanya berlaku jika kegiatan usaha dibidang Konstru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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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 SKT yang KLU nya harus sama dengan TDP dan SIUP jika jenis 

usahanya Perdagangan 

- Copy SKT yang KLU nya harus sama dengan TDP dan IUJK jika jenis 

usahanya Konstruksi 

- Copy SPPT PBB apabila Gedung Milik Sendiri (Yang sudah dibayar) 

- Copy Perjanjian Sewa (Jika Sewa) yang sudah dibayar sertakan ID Billingnya 

(Bukti Bayar) 

- Copy Kartu NPWP Perusahaan 

- Copy KTP dan NPWP Direktur 

- Copy Domisili yang masih berlaku 

- Denah Google Maps 

- Foto dari Luar dan Dalam Ruangan Kantor serta kegiatannya 

- Surat Kuasa TTD Direktur dan Materai (Lampirkan copy KTP Penerima Kuasa) 

- Foto Direktur 3x4 = 1 lembar 

 

2. 상기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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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 후 1~2주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방문 후 실사 

실사시 제출된 원본 서류등 확인 

4.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과세등록증 발급하여 우편으로 전달 받거나  

방문하여 찾을 수 있다. 

 

상기 부가세 과세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면 이후 활성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등록 활성화 절차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PERMOHONAN KODE AKTIVASI & PASSWORD AKTIVASI PKP 

1.        Surat Permohonan Kode Aktivasi & Password Aktivasi PKP 

2.        Surat Kuasa/Surat Penunjukan 

3.        Copy Identitas Direktur (KTP/KITAS/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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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비서류 준비하여 접수하면 Kode Aktivasi 는 우편으로 Password 는 

신청서에 등록된 email 로 전달 받게 된다. 

최근 Kode Aktivasi 는 세무서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절차 : 

SYARAT DAN KETENTUAN PEMBERIAN SERTIFIKAT ELEKTRONIK 

1.        Surat Permintaan Sertifikat Elektronik 

2.        Surat Pernyataan Persetujuan Penggunaan Sertifikat Elektronik 

Direktorat Jenderal Pajak (bermaterai 6.000) 

3.        Asli SPT Tahunan PPh Badan 

4.        Asli bukti penerimaan surat/tanda terima pelaporan SPT Tahunan PPh 

Badan 

5.        Asli KTP/Paspor/KITAS/KITAP Pengurus 

6.        Fotocopy KTP/Paspor/KITAS/KITAP 1 Pengurus 

7.        Asli Kartu Keluarga Pengurus (tidak berlaku untuk W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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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otocopy Kartu Keluarga Pengurus 

9.        Softcopy pas foto terbaru Pengurus (dalam CD) 

10.    Asli Akta Pendirian Perusahaan 

11.    Fotocopy Akta Pendirian Perusah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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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한국은 상속 및 증여세법을 별도로 두어 상속과 증여에 높은 세율을 과세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별도의 상속 및 증여세법을 두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되고 

있다. 

 

소득세법 4조 3항은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 1촌 내의 가족

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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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토지 및 건물 보유세 (PBB Pajak Bumi dan Banguan)  

  : 지방세로 지방정부가 매년 과세통지서(SPPT) 발급. 공시지가(NJOP)에서 비과

세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 (최고 세율 0.3%)  

 

토지와 건물 이전 관련 세금 (PPh4(2)) 

:  소득세로 매도자에게 공시자가와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의 2.5%를 과세한다. 

단,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주택(호화주택제외)과 아파트를 공급하

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은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 취득과 관련된 세금 (BPHTB) 

    지방세로 공시지가와 매매금액의 높은 금액에서 비과세대상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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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과 조세 심판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 (국세청장령 7호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07/PJ/2017) 및 국세청내규(SE-10/PJ/2017) 은 앞장에서 언급을 하였

고, 세무조사 이후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년판 또

는 2016년판 부록편 국세기본법(Undang-Und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UU No.28 /2007) 제 25조부터 규정되어 있다. 

 

이의 신청은 과세 결정서(SKP)의 발송 일자 또는 세금의 징수/공제일자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25조 3항) 

과세 결정서(SKP)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출하는 납세 의무자의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는 이의 신청서(SK)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금액, 즉 최종 감사 결과 보

고서에서 납세자가 동의한 만큼의 금액은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25조 3a 항) 

국세청장은 이의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이내에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26조 1항) 

납세 의무자의 이의 신청이 거부 되거나 부분 승소할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에

게는 이의 신청 결정서의 추징 세금에서 이의 신청을 하기 전 납부할 세금을 차

감한 세금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이 부과된다. (25조 9항) 

예를들면 세무조사시 추징된 금액이 100이었는데 100을 납부하지 않고 전액 이

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이 거부 (Tolak) 될 경우 추징세액 100에 행정벌과금 

50이 추가되어 150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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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항소 결정서(PB)를 제출할 경우, 상기 9항에 명시된 행정벌과금 50%는 

부과되지 않는다 (25조 10항). 

이럴 경우 항소해서 패소하되면 행정벌과금은 100%가 된다. 

항소는 이의신청 결정서(SKK)를 받은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하여야 한다. 

(27조 3항) 

납세 의무자가 청구항 항소심에서 패소하거나 부분 승소할 경우, 해당 납세 의무

자는 항소 결정서의 추징 세금에서 이의 신청을 하기전에 납부한 세금을 참가하

여 산출된 미납세액 총액에 100%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7조 5d 항) 

세무조사 후 추징세금에 불복할 경우 추징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조세법원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지만, 지게 되면 미납세금에 대해 각각 50%, 100%

의 행정벌과금이 부과된다. 

반면 추징 세금을 납부한 후 이의 신청이나 조세법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승소한 총액에 월 2% 이자 (최고 24개월간 계산) 가 더해 환급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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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 

 

개인(Orang Pribadi) 의 경우 연간 소득세 신고를 익년 3월말까지 납부, 신고를 하

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UU No.36/2008 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12개월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있는자, 과세 기간내에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거

주할 의사(Niat)를 가지고 있는자의 경우에는 국내(인도네시아) 납세 의무자로 구

분되며 국내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의 소득,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12개월중 183일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Kitas(6개월/1년) 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할 의사(Niat)를 가지고 있는 자로 분류되어 인도네시아에 납세의무

가 발생된다. 

개인소득세 신고서식은 Formulir 1770, Form 1770S, Form 1770SS 로 

1770은 자영업을 하는 개인 

1770S 는 급료 소득자 또는 자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 

1770 SS 는 연간 소득이 IDR 60,000,000 루피아 이하인 개인으로 예금이자나 다

른 소득이 없는 개인 

 

대부분이 1770S 에 해당이 되기에 1770S 서식에 대해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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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지 

 

 

첫페이지는 개인 년간 소득세 신고서로써 납세자의 납세등록번호, 성함, 연락처등

인적사항과 년간 소득, 소득 공제, 소득세를 산출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

면 공제 후 납부세금 또는 환급세금을 산출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 

급료 소득만 있다면, 급료받을 때 갑근세(PPh21)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갑근

세가 선납 소득세로 12번에 기입하고 bukti pemotongan PPh21 (갑근세 공제내

역 확인서) Formulir 1721-A1 첨부하면 되겠다. 물론 제대로 갑근세를 공제하였

다면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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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는 

 

 

2페이지는 첨부서류로써 Bagian A는 최종분리과세되지 않는 국내 기타 소득으로 

1페이지 신고서 2번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을 기재한다. 

Bagian B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고, Bagian C는 1페이지 신고서 12번 항목의 세

부 내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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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이지 : 

 

 

 

3페이지 Bagian A 는 최종분리과세 소득으로 PPh4(2) 에 해당되는 소득을 기재한

다. 소득세법 4조 2항 (PPh4(2)) 항목은 최종분리과세분으로 예금이자, 토지나 건

물 임대료, 건설 시공비, 설계비, 감리비, 복권당첨금 등 원천징수분 이외에도 년

매출액 48억 루피아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건물주에

게 임대료 100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원천 징수 의무자로서 임대료

에 대해 10%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건물주에게는 90을 지급하였다면, 건물

주 입장에서는 100의 임대수익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천세 10을 납부하고 90만 

받았는데, 임대수익 100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 후 선납세금으로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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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당한 10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PPh4(2) 로 10을 최종분리과세(Final 

Tax) 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타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을 타소득에 산입

하지 않고 Final 로 납세의무는 종료된다.  

다른 예로 부동산을 100에 매입한 후 200에 매각을 했다면 양도소득이 100이 발

생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매매금액 또는 공시지가의 

높은 금액의 2.5%를 PPh4(2) 로 납부하기 때문에 200에 대해서 2.5%만 납부함으

로써 납세의무는 종료된다하겠다. 물론 100에 매입하여 50에 매각하였다면 손실

이 50이 발생되지만 세목자체가 final tax 인 PPh4(2)로 50에 대하여 2.5% 를 납

부하여야 한다. 

PPh4(2) 관련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년판에 있으

므로 참조할 수 있겠다. 

 

Bagian B와 C는 직접적인 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특

히 Tax Amnesty 이후에 세무당국에서 중점 관리하는 point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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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요약표에서처럼 Bagian B. C 는 재산, 채무 내역으로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순재산이며 작년에 신고된 순재산을 빼면 순재산 증가액이 된다. 

이 순재산 증가액이 년간소득을 초과한다면 탈루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재산 

내역을 누락을 했다면, 세무당국에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하여도 상기 틀에 따라 

탈루 소득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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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I WAJIB PAJAK YANG MEMPUNYAI PENGHASILAN :
• DARI SATU ATAU LEBIH PEMBERI KERJA; SPT PEMBETULAN KE - …
• DALAM NEGERI LAINNYA; DAN/ATAU
• YANG DIKENAKAN PPh FINAL DAN/ATAU BERSIFAT FINAL.

• SEBELUM MENGISI BACA DAHULU PETUNJUK PENGISIAN • • BERI TANDA "X" PADA  (KOTAK PILIHAN) YANG SESUAI

NPWP :

NAMA WAJIB PAJAK :

PEKERJAAN : KLU :

NO. TELEPON : - NO. FAKS : -

:  KK HB PH MT

NPWP ISTERI / SUAMI :

   *) Pengisian kolom-kolom y ang berisi nilai rupiah harus tanpa nilai desimal (contoh penulisan lihat petunjuk pengisian halaman 3)

1 …….……………………………………………..
[Diisi akumulasi jumlah penghasilan neto pada setiap Formulir 1721-A1 dan/atau 1721-A2 angka 14 yang dilampirkan atau Bukti Potong Lain]

2 PENGHASILAN NETO DALAM NEGERI LAINNYA ………………………………………………………………………………………………………………………….
[Diisi sesuai dengan Formulir 1770 S-I Jumlah Bagian A ] 

3 PENGHASILAN NETO LUAR NEGERI ………………………………………………………………………………………………………………………….
[Apabila memiliki penghasilan dari luar negeri agar diisi dari Lampiran Tersendiri, lihat petunjuk pengisian]

4 JUMLAH PENGHASILAN NETO (1+2+3) ………………………………………………………………………………………

5 ZAKAT/SUMBANGAN KEAGAMAAN YANG SIFATNYA WAJIB ……………………………………………………………………………

6 ………………………………………………………………………………………

7 PENGHASILAN TIDAK KENA PAJAK TK / K / K / I /

8 PENGHASILAN KENA PAJAK (6-7) …………………………………………………………………………………………….8

9 PPh TERUTANG (TARIF PASAL 17 UU PPh x ANGKA 8) ……………………………………………………………………

10 PENGEMBALIAN / PENGURANGAN PPh PASAL 24 YANG TELAH DIKREDITKAN ………………………………………

11 JUMLAH PPh TERUTANG (9+10) ……………………………………………………………………………………………

12
NEGERI DAN/ATAU TERUTANG DI LUAR NEGERI  [Diisi dari Formulir 1770 S-I Jumlah Bagian C Kolom (7)]

13 a. PPh YANG HARUS DIBAYAR SENDIRI ……………………………………………………..
b. PPh YANG LEBIH DIPOTONG/DIPUNGUT

14 a. PPh PASAL 25 ……………………………………………………………………………………………………………………………………………

b. STP PPh Pasal 25 (Hanya Pokok Pajak) ………………………………………………………

15 JUMLAH KREDIT PAJAK (14a + 14b)

16 a. PPh YANG KURANG DIBAYAR (PPh PASAL 29)

b. PPh YANG LEBIH DIBAYAR (PPh PASAL 28 A)

17 PERMOHONAN : PPh Lebih Bayar pada 16b mohon :

a. DIRESTITUSIKAN c. DIKEMBALIKAN DENGAN SKPPKP PASAL 17C (WP dengan Kriteria Tertentu)

b. d. DIKEMBALIKAN DENGAN SKKPP PASAL 17D (WP y ang Memenuhi Persy aratan Tertentu)

18 ANGSURAN PPh PASAL 25 TAHUN PAJAK BERIKUTNYA SEBESAR 18

DIHITUNG BERDASARKAN :

a. 1/12 x JUMLAH PADA ANGKA 13 

b. PENGHITUNGAN DALAM LAMPIRAN TERSENDIRI

a. Fotokopi Formulir 1721-A1 atau 1721-A2 atau Bukti Potong PPh Pasal 21 d.

b. Surat Setoran Pajak Lembar Ke-3 PPh Pasal 29 e. …………………………………………………………..

c. Surat Kuasa Khusus (Bila dikuasakan)

WAJIB PAJAK KUASA TANGGAL

NAMA LENGKAP :

N P W P :

F.1.1.32.18

TGL BLN

THNBLNTGL

THN

Dengan menyadari sepenuhnya akan segala akibatnya termasuk sanksi-sanksi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 saya menyatakan bahwa yang telah beritahukan diatas beserta lampiran-
lampirannya adalah benar, lengkap dan jelas.

F.
 A

NG
SU

RA
N 

PP
h

PA
SA

L 
25

 T
AH

UN
PA

JA
K 

BE
RI

KU
TN

YA
G

. L
A

M
PI

R
A

N

PERNYATAAN

E.
 P

Ph
 K

U
R

A
N

G
/L

EB
IH

 B
A

YA
R

Perhitungan PPh Terutang bagi Wajib Pajak dengan status perpajakan PH
atau MT

16

RUPIAH *)

9

7

10

DIREKTORAT JENDERAL PAJAK

Permohonan perubahan data disampaikan terpisah dari pelaporan SPT Tahunan PPh Orang Pribadi ini, dengan menggunakan
Formulir Perubahan Data Wajib Pajak dan dilengkapi dokumen yang disyaratkan.

11

PENGHASILAN NETO DALAM NEGERI SEHUBUNGAN DENGAN PEKERJAAN

(11-12)

PPh YANG DIPOTONG/DIPUNGUT PIHAK LAIN/DITANGGUNG PEMERINTAH DAN/ATAU KREDIT PAJAK LUAR

TA
HU

N 
PA

JA
K

TANDA TANGAN

A.
 P

EN
G

HA
SI

LA
N 

NE
TO

ID
EN

TI
TA

S

15

12

DIPERHITUNGKAN DENGAN
UTANG PAJAK

STATUS KEWAJIBAN
PERPAJAKAN SUAMI-ISTERI

(13-15)

……………………………………………………………………………………………………………………..

TGL LUNAS

PPh YANG DIBAYAR SENDIRI

2 0SPT TAHUNAN 

C.
 P

Ph
 T

ER
UT

AN
G

FO
RM

UL
IR

KEMENTERIAN KEUANGAN RI

PAJAK PENGHASILAN WAJIB PAJAK  ORANG PRIBADI

ISI DENGAN HURUF CETAK /DIKETIK DENGAN TINTA HITAMPERHATIAN

1770 S

D.
 K

RE
DI

T 
PA

JA
K

1

3

4

JUMLAH PENGHASILAN NETO SETELAH PENGURANGAN ZAKAT /SUMBANGAN KEAGAMAAN
YANG SIFATNYA WAJIB (4-5)

2

5

6

B
.P

EN
G

H
A

SI
LA

N
K

EN
A

 P
A

JA
K

…………………………………………………………………………………………

13

[Bagi Wajib Pajak dengan status PH atau MT diisi dari Lampiran Perhitungan PPh Teruta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bagian
G: Lampiran huruf  d]

14a

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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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P W P :

NAMA WAJIB PAJAK   :

BAGIAN A : PENGHASILAN NETO DALAM NEGERI LAINNYA
(TIDAK TERMASUK PENGHASILAN DIKENAKAN PPh FINAL DAN/ATAU BERSIFAT FINAL)

(1)

angka (2)

BAGIAN B : PENGHASILAN YANG TIDAK TERMASUK OBJEK PAJAK

(1)

BAGIAN LABA ANGGOTA PERSEROAN KOMANDITER TIDAK ATAS SAHAM,
PERSEKUTUAN, PERKUMPULAN, FIRMA, KONGSI

BAGIAN C : DAFTAR PEMOTONGAN/PEMUNGUTAN PPh OLEH PIHAK LAIN DAN PPh YANG DITANGGUNG PEMERINTAH

(1)

5.
dst

Pindahkan Jumlah Bagian C ke Formulir  
Catatan : Induk 1770 S Bagian D angka 12

*) - DTP : Ditanggung Pemerintah
- Kolom (6) diisi dengan pilihan PPh Pasal 21/22/23/24/26/DTP (Contoh : ditulis 21, 22, 23, 24, 26, DTP)
- Jika terdapat kredit pajak PPh Pasal 24, maka jumlah yang diisi adalah maksimum yang dapat dikreditkan sesuai lampiran tersendiri
   (lihat petunjuk pengisian tentang Lampiran I Bagian C dan Induk SPT angka 3)

Halaman ke- dari halaman Lampiran-I

(2)

WARISAN

(Rupiah)
JUMLAH PENGHASILAN 

Pindahkan Jumlah Bagian A ke Formulir Induk 1770 S Bagian A 

JUMLAH BAGIAN A

BUNGA

FO
R

M
U

LI
R

(3)

JUMLAH PENGHASILAN 
(Rupiah)

TA
HU

N 
PA

JA
K

1770 S - I
KEMENTERIAN KEUANGAN RI

2 0

NO. JENIS PENGHASILAN

DIREKTORAT JENDERAL PAJAK

LAMPIRAN - I
SPT TAHUNAN PPh WAJIB PAJAK ORANG PRIBADI

PENGHASILAN NETO DALAM NEGERI LAINNYA
PENGHASILAN YANG TIDAK TERMASUK OBJEK PAJAK
DAFTAR PEMOTONGAN/PEMUNGUTAN PPh OLEH PIHAK LAIN DAN PPh YANG DITANGGUNG
PEMERINTAH

(2)

(7)(6)

DIPOTONG / DIPUNGUTPPh PASAL 21/

(2) (5)(3) (4)
22/23/24/26/DTP*

JENIS PAJAK : JUMLAH PPh YANG 

JUMLAH BAGIAN B

NPWP PEMOTONG/NAMA PEMOTONG/

TANGGAL
PEMUNGUTAN

JBB

BEASISWA

NOMOR

PENGHASILAN LAINNYA YANG TIDAK TERMASUK OBJEK PAJAK

BUKTI PEMOTONGAN/

PEMUNGUT PAJAK

1.

SEWA

ROYALTI

PENGHARGAAN DAN HADIAH

5.

6.

JENIS PENGHASILAN

KEUNTUNGAN DARI PENJUALAN/PENGALIHAN HARTA

PENGHASILAN LAINNYA

2.

3.

4.

NO.

2.

3.

4.

(3)

BANTUAN/SUMBANGAN/HIBAH

JBA

6.

3.

4.

1.

5.

2.

NO

KLAIM ASURANSI KESEHATAN, KECELAKAAN, JIWA, DWIGUNA, BEASISWA

PEMUNGUT PAJAK

JIKA FORMULIR INI TIDAK MENCUKUPI, DAPAT DIBUAT SENDIRI SESUAI DENGAN BENTUK INI

JBCJUMLAH BAGIAN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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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GHASILAN YANG DIKENAKAN PPh FINAL DAN/ATAU BERSIFAT FINAL
• HARTA PADA AKHIR TAHUN
• KEWAJIBAN/UTANG PADA AKHIR TAHUN
• DAFTAR SUSUNAN ANGGOTA KELUARGA

N P W P :

NAMA WAJIB PAJAK :

BAGIAN A : PENGHASILAN YANG DIKENAKAN PPh FINAL DAN/ATAU BERSIFAT FINAL

(1)
BUNGA DEPOSITO, TABUNGAN, DISKONTO SBI, SURAT 
BERHARGA NEGARA

PESANGON, TUNJANGAN HARI TUA DAN TEBUSAN PENSIUN
YANG DIBAYARKAN SEKALIGUS

BANGUNAN YANG DITERIMA DALAM RANGKA BANGUN GUNA
SERAH
BUNGA SIMPANAN YANG DIBAYARKAN OLEH KOPERASI 
KEPADA ANGGOTA KOPERASI

PENGHASILAN LAIN YANG DIKENAKAN PAJAK FINAL 
DAN/ATAU BERSIFAT FINAL

: HARTA PADA AKHIR TAHUN

NO.

(1)

5.
dst

BAGIAN C : KEWAJIBAN/UTANG PADA AKHIR TAHUN

(1)

5
dst

BAGIAN D : DAFTAR SUSUNAN ANGGOTA KELUARGA

NO.

(1)

1

2

3

4

5

Halaman ke- dari halaman Lampiran-II

JUMLAH BAGIAN C

(4) (5) (6)

JBC

2

1

SEWA ATAS TANAH DAN/ATAU BANGGUNAN

JBB

PEMINJAMAN
TAHUN ALAMATNO.

KODE
UTANG

(3)(2)

14.

BAGIAN B 

10.

DIVIDEN

HARGA PEROLEHAN
(Rupiah)

3.

4.

FO
RM

UL
IR

KEMENTERIAN KEUANGAN RI

SUMBER/JENIS PENGHASILAN

SPT TAHUNAN PPh WAJIB PAJAK ORANG PRIBADI

DIREKTORAT JENDERAL PAJAK

1770 S - II
LAMPIRAN - II

PENJUALAN SAHAM DI BURSA EFEK

(2) (3)

DASAR PENGENAAN PAJAK/ 
PENGHASILAN BRUTO

1.

(Rupiah)

BUNGA/DISKONTO OBLIGASI 

2 0

JUMLAH BAGIAN A JBA

(4)

(Rupiah)

KODE
HARTA NAMA HARTA

(2) (3)

HADIAH UNDIAN

TA
HU

N 
PA

JA
K

(4)

PPh TERUTANG

HONORARIUM ATAS BEBAN APBN/APBD

13. PENGHASILAN ISTERI DARI SATU PEMBERI KERJA

PENGHASILAN DARI TRANSAKSI DERIVATIF

NO.

2.

5.

3.

4.

11.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ATAU BANGUNAN

6.

7.

9.

8.

12.

JUMLAH BAGIAN B

NAMA PEMBERI PINJAMAN

2.

TAHUN
PEROLEHAN KETERANGAN

(6)(5)

1.

JUMLAH
PEMBERI PINJAMAN

4

3

JIKA FORMULIR INI TIDAK MENCUKUPI, DAPAT DIBUAT SENDIRI SESUAI DENGAN BENTUK INI

PEKERJAAN

(5)

NAMA

(2)

NIK

(3)

HUBUNGAN KELUARGA

(4)

78



인도네시아 원천세에 대한 비거주자 증명서 국세청 서식 Form DGT  

 

2017년 8월 1일 Form DGT 양식이 변경되었는데, 2017년 6월 19일 국세청장령 

10호/PJ/2017 (Pe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10/PJ/2017)로 발표가 

되어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세협약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국세청서식 Form DGT 을 사용하여야 한다. 

Form DGT는 Form DGT 1과 Form DGT 2 두 종류가 있는데 Form DGT 1은 비거주

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사용한다. 즉 Form DGT2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Form DGT2는 금융기관(Banking Institution), 연기금 (Pension fund), 인도네시아 주

식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Bonds 또는 Stocks 이전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한 구제

청구를 하는 개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비거주자(인도네시아가 거주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인도네시아에

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 세법을 적용 받지만, 이럴 경우 거주국(인도네

시아가 아닌 타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여 2중으로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양

쪽 국가에서 신고를 모두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 국가간 조세협약이 맺어

져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세법이 아닌 조세협약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는 Form DGT 를 자신의 거주국 관할세무서에 확인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제출

하여야 조세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거주자와의 거래 즉 국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 (PPh 26)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

고 또 비거주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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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비거주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담

하기 때문에 조세협약을 적용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겠다. 또 국가간 

입장에서 볼 때 납세자가 타국에서도 세금을 부담하고 자국에서도 세금을 부담하

거나 양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이중과세 및 회피를 방지하

기 위한 협정이 인도네시아와 대부분 국가간 조세협약으로 맺어져 있다. 조세협

정이 맺어져 있지 않는 국가에는 인도네시아 세법을 따르지만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정이 우선된다. 단지 조세협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거주

국가의 관할세무서로부터 Form DGT 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만 조세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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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M DGT-1)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Guidance :

▪
▪

Do not use this form for :

▪
▪
▪

:

:

:

:

: email :

 I, (full name) hereby  

 correct, and complete. I further declare that I am this company is not an Indonesian resident
 taxpayer. (Please check the box accordingly)

Place,  date (mm/dd/yy)

For the purpose of tax relief,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taxpayer mentioned in Part I is a resident 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the period to of the fiscal year within

the meaning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Double Taxation Convention concluded between
Indonesia and 

         ,    /   /
Place, date (mm/dd/yy)

Office address :

DGT-1 Page 1

a banking institution, or

  Part I

  Part II

Capacity/designation of signatory

DECLARATION BY THE INCOME RECIPIENT

Name and Signature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CERT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ZED  TAX OFFICE
OF THE COUNTRY OF RESIDENCE

Signature of the income recipient or individual
authorized to sign for the income recipient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CERTIFICATE OF DOMICILE OF NON RESIDENT
FOR INDONESIA WITHHOLDING TAX

a person who claims relief from Indonesia Income Tax in respect of income arises from  the transfer of bonds or stocks which traded or registered  in
Indonesia  stock exchange and  earned  the  income or settled the transaction through a Custodian in Indonesia, other than interest and dividend.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a person (which includes a body of a person, corporate or non corporate) :

 Full address

 Tax ID Number

who  claims relief  from  Indonesia  Income Tax  in  respect  of the following  income  earned in  Indonesia (dividend, interest, royalties, income from
rendering services, and other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tax in Indonesia.

All   particulars  in   the   form  are  to  be  properly  furnished,  and  the form shall  be signed as completed. This  form must  be  cer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in the country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 tax resident before submited to Indonesian
withholding agent.

 Name

 

 

who is a resident of a country which has concluded a Double Taxation Convention (DTC) with Indonesia; and

NAME OF THE COUNTRY OF INCOME RECIPENT 

a pension fund, or

INCOME RECIPIENT

This form is available and may be downloaded at this website: http:/www.pajak.go.id

     ,   /   /

 Contact Number

Part III

Capacity in which acting

Official 
Stamp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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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2. :  

3. :

4.

5.

6.

7.

8.
to

9.

1. :

2.

3.

4.

5.

6.

7.

8.

9.

10.

  true, correct, and complete. Official Stamp (if any)

Signature of the income recipient or individual

  Part V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                   /

  Part IV INDONESIA WITHHOLDING AGENT

Name

Tax ID Number

 No

Full addres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arrangements or transactions is to obtain
benefit under the convention and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DTC

Yes  No

Have you ever been resided in Indonesia? Yes  No

In what country do your ordinarily reside?

Are you acting as an agent or a nominee?

Do you have permanent home in Indonesia? Yes  No

Yes

Yes  No

If so, in what period? /            / /            /

authorized to sign for the income recipient

Full address

Name of Income Recipient

Date of birth (mm/dd/yyyy)

  This form is available and may be downloaded at this website: http:/www.pajak.go.id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       /     /

One of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arrangements or transactions is to obtain

Contact Number email       :

Address of branches, offices, or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onesia (if any) :

Country of registration/incorporation

  Part VI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RECIPIENT IS NON INDIVIDUAL

Please provide the address     :

Do you have any office, or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onesia?

If so, please provide the address :

Address of Head Office :

Which country does the place of management or control reside?

 No

There are relevant economic motives or other valid reas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reign entity

Yes

Yes  No
benefit under the convention and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DTC

 No

The entity has its own management to conduct the business and
such management has an independent discretion.

Yes  No

generating income from Indonesia.
The entity has sufficient assets to conduct business other than the assets Yes  No

Place, date (mm/dd/yy) Capacity in which acting

DGT-1 Page 2

The entity has sufficient and qualified personnel to conduct the business.

The entity has business activity other than receiving dividend, interest,

Yes  No

royalty sourced from Indonesi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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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

2.

 
 

:

/ / to / /

/ / to / /

/ / to / /

/ / to / /

3.

 
 

:

  true, correct, and complete. Official Stamp (if any)

Signature of the income recipient or individual

 d. Period of engagement (mm/dd/yy) :

  Part VII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EARNED ARE DIVIDEND, INTEREST
OR ROYALTY

The entity has controlling rights or disposal rights on the income

  Part VIII INCOME EARNED FROM INDONESIA IN RESPECT TO WHICH RELIEF
IS CLAIMED

 c.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DTC :

Amount Percentage   :

 a. Type of income  :

 b.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Indonesian Law : IDR

Amount Percentage   :

 b.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Indonesian Law : IDR

Income from rendering services (including professional):

 a. Type of income  :

 c.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DTC :

The entity is acting as an agent, nominee or conduit Yes  No

Dividend, Interest, or Royalties: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authorized to sign for the income recipient

 a. Type of income  :

or the assets or rights that generate the income.
Yes  No

No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entity's income is used to satisfy claims by
other persons.

Yes  No

The entity bear the risk on its own asset, capital, or the liability Yes  No

The entity has contract/s which obliges the entity to transfer the income
received to resident of third country.

Yes  No

Other Type of Income

DGT-1 Page 3

 b.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Indonesian Law : IDR

 c. Amount of income liable to withholding tax under DTC :
Amount Percentage   :

                  ,      /     /
Place, date (mm/dd/yy) Capacity in which acting

  This form is available and may be downloaded at this website: http:/www.pajak.go.id

83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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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집필자    김재훈 대표 (PT BNG Consulting) 

          Kuasa Hukum Pengading Pajak (No.Reg. KH-01099) 

          Sertifikat Keahlian Konsultan Pajak Brevet A,B Brevet C (Artha Bhakti)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Menara Jamsostek, Menara Slatan Lt. 6 Jl. Jend Gatot Subroto Kav 38 

          Jakarta Selatan 12710 Indonesia 

          Tel : 021 5296 1522 ~ 23   HP: 0811 970 2256 

 

 

 본 책자는 2018년 현재까지 유효한 규정들이지만, 향후 관련 법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 

파일은 중진공 웹 사이트에도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본 책자가 추가로 필요하시거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인니 투자조

정청(BKPM)내 중진공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로 내방 또는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Tel : +62 21 5292 1302 / Website : www.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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